
(판례) 요존국유림(행정재산)에 대한 사용재결은 위법하다.

  [대법원 2018.11.29. 선고 2018두51904]

▣ 판결요지

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요존국유림을 철도사업 등 토지보상법에 의한 공익사업에 사용할 

필요가 있는 경우에, 국유림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, 토지보상

법에 의한 재결을 통해 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아야 

한다.


